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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현황 및

심리사법안의 방향성 고찰

 유  득  권†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강사

본 논문은 한국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정신건강서비스의 효과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심리사법이 제정된 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

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대상은 보건복지부, 비(非)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의 정

신건강사업이며, 그중에서도 대면방식 심리서비스의 대상, 내용, 수행인력 등을 분석하고 심

리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검토결과,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은 

치료비 지원확대,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심리사 양성이 중요하고, 비(非)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은 다부처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신건강사업은 표

준화된 심리서비스 지침 및 공공심리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제언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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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정신건강은 악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8~2021년) 진료환자는 우울증 21.1%, 

불안장애 18.5% 증가했고, 동일기간 진료비는 

우울증 42.7%, 불안장애 47.7% 증가했다. 특히, 

한국인의 자살률은 약 20년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기준 

1위를 유지하며 OECD 평균 자살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관계부처 합동, 2021; 통계청, 2022). 자살은 

한국에서 5번째로 흔한 사망원인이며, 자살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추계는 6.45조원

에 이른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7; 통계청, 

2022). 정신건강문제는 자살의 주요 위험요인

이고, 이 문제가 악화되었을 때 진료비용 및 

사회적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문

제 초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 OECD(2014)는 

근거기반 심리치료가 정신건강의 예방관리에 

유용한 1차 개입(primary care)이라며, 심리서비

스의 확대방안 마련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

도 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일반대중의 심리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21a)의 

실태조사에서, 정신건강상담비율은 전체응답

자의 4.8%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병․의원 

진료가 대부분이었다(서비스제공: 정신건강의

학과 의사 3.7%, 정신건강전문가[임상심리사 

등] 0.3%,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 0.5%, 한의

사 0.1%, 종교인 0.2%). 이에 한국 정부는 국

민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인된 

심리치료 및 관련서비스의 확대 제공을 위한 

법안마련에 착수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

현재 ‘심리사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심리사의 자격 요건과 

역할, 심리서비스의 업무범위 등을 명문화하

는 데 있다. 여기서 심리사(psychologist)는 심

리학 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심리서비스(psychological 

service)는 심리학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평가, 심리치료

(심리상담),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의안정보시스템, 2022; State of California, 

2023). 즉, 심리사법안의 핵심목표는 국가 공

인의 심리전문가를 양성하고 근거기반 심리서

비스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민의 행복수준과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심리사법안은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자격관리

를 통한 효과적인 심리 평가, 상담․치료, 재

활, 교육, 자문 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심리사법안 및 유사법안은 공공 정신건

강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방안을 다소 모호하

게 기술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대중

의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과 특히 비용문제 등

은 공인심리사가 양성된다고 해서 즉시 해결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OECD, 2014).

이에 본 논문은 공공 정신건강서비스의 효

과성과 특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심리사법이 

제정된 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검토대상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

영 중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이며, 그중에

서도 대면방식의 심리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

다. 본 논문은 심리서비스의 대상, 내용, 수행

인력 등을 분석하여 기존 정신건강사업의 문

제점을 보완하고 심리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공공 정신건강서비스를 보

완하고 확장하기 위해 민간 심리서비스 분야

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신건강 



유득권 / 한국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현황 및 심리사법안의 방향성 고찰

- 509 -

취약계층 중에는 공공기관의 위치나 운영시간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공공예산의 지원을 

통해 민간 심리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접근

성 측면에서 이로울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바우처(voucher) 사업으로 알려진 ‘지역사회서

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민간 심리서비스 

지원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 기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정신건강서비스는 생물학적(의학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며 서비스의 대상과 

목표에 따라 서비스의 구성요소와 비중이 달

라질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의 심리서비

스 현황이다. 심리서비스 제공 현황은 중앙부

처와 지자체 사업으로 구분하고,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비(非)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세분

화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지자체는, 중앙부처

에 비해 운영기관(예, 시군구 보건소)이 많고 

운영기관에 관한 정보 접근이 수월하지 않아,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의 정신건강사업으로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한국의 현 정신건강사업에서는 심리

서비스를 ‘심리지원’이란 용어로 지칭한다(보

건복지부, 2023a). 그러나 심리지원은 법률상 

공식적인 개념정의가 없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의 설치․운영 조항에서만 외상 문제에 국한

해서 설명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심리지원은 조례에서도 지자체마다 개념정의

와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16년 9월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심

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에서 심리지

원 개념의 재정립 및 심리서비스 개념의 참고

를 권하였다(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2017). 

심리서비스는 한국의 심리사법안 및 미국․

영국 등 해외 심리사법에서 용어 정의나 서비

스 범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의안정보시스

템, 2022; Florida Senate, 2022; Highland Council, 

2016).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심리지원 대신 심

리서비스를 공식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요 사업목적은 중증정

신질환자, 자살의․시도자, 그리고 중독이나 

외상 경험자와 같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예

방과 치료, 사례관리에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수행기관들

을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기관들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기관들을 운영지원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2023; 보건복지부, 2023a). 본 논문

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난임․우울증 상담센

터를 중심으로 심리서비스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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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공 정신건강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문

제에 신속 개입하고 관리하기 위해 현재 261

개소(광역형 17, 기초형 244)가 운영 중이다(보

건복지부, 2023a). 주요 사업은 운영방식(예, 직

영, 위탁), 기능(예, 광역형, 기초형), 그리고 자

살예방센터의 설치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핵심목적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별과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있으며, 정신건강전문

요원(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과 비전

문요원이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전문인력의 부족 및 의학적 치료

지향으로 인해 고도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구체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은 중

증정신질환자의 정신과적 증상관리와 악화방

지를 위한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을 목표로 

한다. 사례관리 방법은 문제 심각도에 따라 

상시, 1주일, 1개월, 3~6개월의 간격을 두고 

내소 혹은 전화상담을 제공하며, 회기당 20분 

이상의 상담 시 심층면담을 한 것으로 간주한

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202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발병 초기의 집중치료 및 퇴원 

후 지속관리를 위해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정

신질환자이고, 지원금액은 연간 450만원으로

환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나, 지원

항목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치료비에 

국한된다(보건복지부, 2023a).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

상 정신건강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목

표로 심리서비스가 일부 활용된다. 그중 이동

상담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주민들을 대상

으로 실시되며, 일부 지역에서 별도운영 중인 

청년마음건강센터1)는 만 19~34세 청년의 정신

질환 조기발견․개입을 위해 4회기 이내 단기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결과 및 심각도에 따라 

성인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한 정신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은 

정신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항목에서의 치료

비 지원금액이 40만원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23a). 아동청소년 및 청년 바우처 제도는 지

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는 자살고위험군 발굴, 자살시

도자 및 유족 사후관리, 자살 발생기관(예, 직

장, 학교) 사후대응과 관련된 직․간접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255개소(독립형 6, 부설형 

48, 전담팀 201)가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22a). 그러나 부설형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부설센터를 설립한 것이고, 전담팀은 정신건

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팀 한 개를 추가한 것

에 불과하다. 사실상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

강복지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살예방센터의 주요 심리서비스는 심리부

검 면담,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자살 위기상

담 등이 있다.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기록

1) 청년 대상 정신건강사업은 사회적 관심 및 정신

질환 조기중재의 차원에서 증가 추세이다. 다만,

사업명은 비슷하지만, 사업수행 기관(예, 보건복

지부, 지자체)에 따라 청년의 범위나 지원 대상 

및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서비스 세

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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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

화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자살 원인을 검증

하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심리부검의 목적은 

자살예방대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유족의 

건강한 애도를 돕기 위함이며, 면담 소요시간

은 2~3시간(총 1회)이다. 심리부검 면담 참여

자는 자살유족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데,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정신건강의학과 부설 상담센터의 

심리치료비 지원이 허용되나, 성인은 정신건

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 지원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2022a).

한편,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의․시도자 대상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데, 자살 위기상담은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

로 구조화된 위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

살 사고 및 충동의 감소에 목적이 있다. 상담

기간은 8회기(주 1회, 60분)이고 상담매뉴얼은

회기별로 자세히 작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2a). 다만, 매뉴얼은 심리치료이론이 임의로 

구성된 경향이 있는데, 8회기 상담 중 4~6회

기 때 사고변화는 인지행동치료, 정서행동변

화는 변증법적 행동치료, 마음다스리기는 마음

챙김에 기반한 기법들의 적용을 권한다. 또한, 

자살예방센터는 업무 여건상 즉각적인 대응을 

요할 때가 있고, 자살 위기상황을 능숙히 다룰 

만큼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종사자들의 수행

업무가 많다. 이에 지역현장은 상담을 매뉴얼

대로 구조화하며 회기당 50~60분의 대면상담

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살 재시

도율을 낮추기 위해 단기사례관리, 자살예방

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센터는 응급의학과, 정신건

강의학과, 사례관리팀을 갖춘 의료기관에 설

치되어 있으며, 현재 80개소(수도권 42, 지방 

38)가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는 

응급의학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뢰를 통

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팀으로 연

계되어,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a).

사례관리팀은 최대 4회 개입하며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치료경과 등을 매회 파악한다. 그 

후로는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대상자를 연계한다. 

치료비 지원은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례관

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제공된다. 지원금

액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이고, 지원항목

은 응급실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치료비, 약제비 등이다. 지원금액 및 항목

은 지원대상의 경제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

으나, 상담기관에서의 심리치료는 치료비 지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2a).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중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맞춤형 중독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알코올상담센터를 

전신으로 한다. 현재 58개소(광역형 5, 기초형 

53)가 운영 중이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

독 관련 사업을 맡고 있다.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의 주요 심리서비스는 단기개입상담과 사

례관리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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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개입상담(Screening, Brief Intervention, and 

Referral to Treatment; SBIRT)은 중독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중독고위

험군에게 4회의 상담서비스(주 1회, 50분)를 

제공한다. 처음 1회기는 조기선별 과정으로, 

중독 문제유형(문제성 음주,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성 도박)에 따른 고위험군을 

조기발굴하고 개입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 

단계이다. 나머지 3회기는 집중단기개입 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독 문제유형별 구조화

된 개입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단기개입상담 

이후로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기

개입상담과 사례관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상자의 문제 심각도 및 서비스 수행기관의 

업무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b; 보건복지부, 2023a).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는 재난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5개소(국가[수도권] 1, 권

역[호남권․영남권․강원권․충청권] 4)가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수행인력에 비해 관할 범

위가 넓기 때문에, 해당 권역 내 재난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심

리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23a). 주요 

심리서비스는 재난 위기대응을 위한 이동상담

과 심리교육 등이 있다.

이동상담은 마음안심버스를 재난 현장에 투

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상담의 목적은 

국가적 재난발생 시 정신건강서비스의 신속제

공에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정신건강검진, 개

인 및 집단 상담, 심리교육 등이 있다. 심리교

육은 재난발생 직후 급성기 재난 경험자의 초

기 고통을 감소시키고, 단기적 적응과 장기적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다. 

교육의 주된 목적은 재난 경험자의 고통 감소 

및 재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원 인력의 양성에 있으며, 교육과정은 일반(재

난 정신건강의 이해), 초급(심리적 응급처치), 

중급(안정화 기법), 고급(트라우마 집중 치료) 

과정으로 구분된다(국가트라우마센터, 2019).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앞서 소개한 정신건강사업들은 정신건강복

지법과 자살예방법을 토대로 수행된다. 반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에 근거

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난임부

부와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다양한 상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6개소(중앙 1, 권역 5)가 운영 중이다. 주

요 심리서비스는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의

료비 지원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22b).

심리상담은 총 10회기 과정(주 1회, 50분)으

로, 초기평가 이후 개인이나 부부, 혹은 가족

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대

상자의 문제 심각도와 상담대기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4회기 내외에서 조기 종결되고, 대

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기타 상담센터로 

연계될 수 있다. 집단프로그램은 집단상담과

자조모임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집단상담

은 난임이나 유산 당사자 혹은 부부를 대상으

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를 위해 6~10회기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의료

비 지원은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지원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에 국한된

다(보건복지부, 20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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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의 핵심 

기관으로써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발굴 및 치

료비 지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및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는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을 포

함한 자살고위험군의 치료비 지원과 사례관리

를 수행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특정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중독, 외상, 

재난문제와 같이 유관기관의 사업까지 지원하

며, 수행인력 대비 과중한 역할과 업무를 부

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진아, 강혜리, 

2020). 게다가, 주요 정신건강사업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사례관리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일반인 

대상 심리서비스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이동상담과 단기상담이 대부분이

고 심리치료 수행인력 및 서비스가 부족하며, 

심리치료비 지원은 아동청소년에게만 제한적

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심리서

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전문 

수행인력의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성인 대상 심리치료비 

지원 확대가 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의 경우 치료비 지원은 주로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진료에 맞추어져 있으며, 아동청소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심리치료비 지원이 되고 있

다. 근거기반 심리치료는 경도에서 중등도 수

준의 정신건강문제에 효과적이며, 병원 정신

건강의학과 치료와 병행한다면 중증정신질환

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진영, 이한경, 2022; OECD, 2014). 만약 단

기간에 심리치료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면, 성인 대상 심리

치료비 지원은 검증된 민간자격 심리서비스의 

활용 측면에서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수련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요원의 확보가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a)의 조사에 의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인력수급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특히 정신건

강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2,290명 중에서 124명(5.4%)에 불과하였다. 전

문요원의 인력수급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수련기관이 정신의료기관 위주로 제한되어 있

고, 임상심리사 수련기관 및 선발인원은 타 

직역에 비해 적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임상심리전문가)의 활

동영역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영역으로 

확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임상심리사 수련기

관 및 선발인원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원성두, 

장은진, 2022).

세 번째 방안으로는 검증된 민간자격 전문

가의 추가 확보가 있다. 일례로, 한국심리학회 

산하의 숙련된 심리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 정

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에 버금가는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전문요원

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사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수련제도, 민간전문

가의 자격인정,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에

서 심리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등을 명시하

고 전문인력을 추가 양성할 필요도 있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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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 중앙부처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최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은 다부처사

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사례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보건복지부 

외 중앙부처들은 해당부처 사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

부, 교육부는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도박중독

자, 위기학생(청소년) 및 가족 등에게 심리치

료(심리상담 포함)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

다. 심리치료는 1주일에 1회기씩, 회기당 50분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회기수는 기관의 내규 

및 여건에 따라 다르다. 심리치료는 심리평가 

이후 진행되는데, 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증상 

및 심각도 파악,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

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위(Wee) 센터, 청소

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

료를 비롯한 심리서비스 현황을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표 2).

한편, 해외에서는 심리서비스 유형 중 심리

치료(psychotherapy)와 심리상담(counseling)이 구

분되어 있으나(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23), 국내에서는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원성두, 장은진, 2022). 본 논문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부처의 사업안내

서를 참고하여 심리치료 혹은 심리상담으로 

인용하였다.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통합지

원을 위해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현재 39

개소(위기지원형 16, 아동형 7, 통합형 16)가 

운영 중이며, 임상심리전문가를 비롯한 전문

인력들이 피해자의 심리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심리서비스는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23a).

심리평가는 성폭력 피해 및 후유증 등에 대

한 종합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

며, 임상심리전문가(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포함) 및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을 받는 

임상심리사가 담당한다. 심리치료는 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자의 증상 및 문제 심각도에 따라 

단기 및 장기과정으로 실시하며, 정신병리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교육과 수련과정을 이수

한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담당한다. 단기 및 

장기회기 수 기준은 지역센터의 여건과 상담

대기자 현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심리

치료 여건이 잘 갖춰진 센터에서는 단기 6개

월 미만(24회기), 장기 6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서 진행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부모나 가족도 

필요 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

원은 해바라기센터 방문이 어려운 성폭력 피

해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성폭력 피해로 인

한 심리적 문제에 한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외부전문기관에서의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지역센터의 예산기준에 

따른다(여성가족부, 2023a).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경

감 및 안정을 위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

원기관으로, 현재 17개소(총괄 1, 센터 1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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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임상심리전문가를 비

롯한 전문인력들이 강력범죄(살인, 강간, 방화, 

강도, 폭행 등)의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심리서비

스는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심리교육, 정신건

강의학과 진료 연계 등이 있다. 심리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수행인력의 자격 기준 등은 해바

라기센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심리평가는 피해자의 전반적인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그후 심리치료는 피해자의 문제심각도에 따라 

단기(3~6개월), 중기(6개월~1년), 장기(1년 이

상)로 제공할 수 있는데, 회기수는 사건의 특

성 및 피해자의 후유증 정도, 지역센터의 여

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피해

자들은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종결 이후 유관기관으로 연계

될 수도 있다(스마일센터, 2023).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지역사회 도박문제

를 예방하고 치유하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15개소(중앙 1, 지역 14)가 운영 중이다. 최근

의 수행인력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반으로 채용되며 

학력, 경력, 전공이 무관하나, 정신건강전문요

원, 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및 상담심

리사 등을 우대한다. 주요 심리서비스는 심리

상담, 심리교육, 집단프로그램 등이 있다(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3). 심리상담은 도박

중독 당사자에게 12회기(당사자 가족 4회기 

별도)를 중앙 및 지역센터나 협약기관에서 제

공한다. 협약기관 이용은 센터를 통해 연계된 

경우로, 이때 발생된 상담비용은 전액 센터에

서 부담한다.

한편, 심리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은 도박문

제자와 가족의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

며, 참여자의 수준에 맞게 세 단계로 구성된

다. 1단계는 교육 단계로, 도박중독에 대한 이

해와 대처방법을 알려준다. 2단계는 치유 단

계로, 도박중독에 대한 긍정적 대처와 치유를 

목표로 한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단계는 

유지 단계로, 사고․행동의 변화를 유지하기 

위한 회복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참여를 권

장한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3).

위(Wee) 센터

Wee 센터는위기학생에 대한 심리평가․상

담․치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서 설치한 기관으로, 현재 238개소가 

운영 중이다. Wee 클래스가 단위 학교별로 총 

8,619개소 설치되어 학교부적응 학생의 조기발

견과 예방에 중점을 둔다면, Wee 센터는 Wee 

클래스 등에서 의뢰된 위기학생의 상담 및 심

리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행인력은 전문

상담(교)사를 중심으로 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

문가 포함)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다(Wee, 2023). 이용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이며 학부모와 교사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심리서비스는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집단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등이 있

다.

심층 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 정서, 행동 

양상의 세밀한 파악을 위해 임상심리사가 실

시하며, 임상심리사가 미배치된 경우에는 Wee 

센터 사례관리자가 외부연계 협약기관에 심리

평가를 의뢰한다. 심리상담은 지역센터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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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및 내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 10

회기를 제공한다. 심리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심리․정서적 위기상

황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며, 관련 정

보를 제공받기 위해 진행된다(교육부, 2021).

한편, 치료비 지원은 Wee 센터와 학교에서 

평가 및 사례회의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의 심

리평가, 심리치료, 집단프로그램 등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 학생에게 제공된다. 지원금액은 1

인당 100만원 이내이다. 만약 자살시도 및 정

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시도교

육청의 추가지원을 받아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외부전문기관

의 심리치료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서울특

별시북부교육지원청, 202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그러나 정확한 지원금액은 지역센터의 

예산과 여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

장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

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현재 240개소(시도 17, 시군구 223)가 운영 

중이다. 주요 심리서비스는 심리상담, 집단프

로그램, 심리교육 등이 있다. 앞서 소개한 공

공기관들은 무료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별 운영기관

에 따라 소정의 심리검사 혹은 심리상담 비용

을 받기도 한다. 이용대상은 만 9~24세의 청

소년이며, 심리상담은 10회기 내외로 제공된

다. 또한, 부모교육과 가족상담은 심리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과 가족 

간의 관계회복, 의사소통촉진 등을 목표로 진

행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b).

수행인력은 청소년상담사가 대부분이며, 한

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중복 소지한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임상심리전문가(정신건

강임상심리사 1급 포함)의 수요가 커지고 있

는데, 이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 

2027)에 따른 결과이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은 자살․자해 등 위기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

응하기 위해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시도 센터 내 임상심리전문

가를 신규 배치하는 것이다. 임상심리전문가

의 주요 업무는 위기청소년 심리진단 및 평가, 

상담,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등으

로 예정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3b, 2023c).

가족센터

가족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보

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244개소(가족센터 211, 건강가정지원센터 

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가 운영 중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별도 운영되던 기관들은 대부분 가족센터로 

통합된 상태이다. 가족상담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은 여러 기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요

건만 갖추면 되는데,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수료 

이상, ② 관련 학회의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③ 관련 학회 소속으로 100시간 이상 상담 실

무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을 가진 자. 대부분의 가족센터는 무료로 심

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센터는 소

정의 비용을 받기도 한다. 주요 심리서비스는 

심리상담, 심리교육, 집단 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 20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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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은 부부나 부모-자녀 관계문제와 

같이 가족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관내 주민 혹은 직장인에게 제공된다. 

상담기간은 지역센터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

본 10회기이며, 대상자(개인, 부부, 가족)의 문

제 심각도에 따라 상담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

다. 심리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은 가족관계에

서 소통 및 공감증진을 위한 맞춤별 프로그램

들로 구성되어 있다(서울시가족센터, 2023).

소결

비(非)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은 그동안 심

리서비스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던 정신건강 고

위험군의 증상감소, 회복, 적응에 기여하는 바

가 크다. 구체적으로, 해바라기센터와 스마일

센터는 성폭력 및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

통 경감을 위해 집중 심리치료를 포함한 원스

톱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며, 도박문제예방치유

센터는 도박중독자 심리치료와 심리교육, 자조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Wee 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는 위기학생(청

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非)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은 심리관련 직군(예, 임상심리전문가, 정

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크고, 심리치료비 지

원제도를 잘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심리서비스는 사업대상과 목

적에 따라 주무부처와 근거법률이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외 중앙부처의 정신건강사업은 여

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에서 개별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의 근거법률

은 성폭력방지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교육부 훈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으로 다양하다.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정신

건강사업까지 포함되면 운영기관과 근거법률

은 더 많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정신건강서비

스의 중복제공 및 효율성 저하를 유발할 소지

가 있다. 기존 문헌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선

진국에 비해 정신건강서비스 예산이 부족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화가 주요문

제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심리사법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개별운영 중인 심리

서비스의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일례로, 정부 차원의 총괄기구 신설(예, 대

통령실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위원회)은 중앙

부처 정신건강사업의 통합운영,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 소통 증대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진아, 강혜리, 2020; 채은희, 이효영, 2013).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의

정신건강사업: 심리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자체 정신건강사업의 주요 목적은 심리서

비스의 제공 확대에 있다. 서비스의 이용대상

은 일반시민이나 구민으로 특정 대상(예, 정신

건강 고위험군)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용비용

은 무료이다. 이는 지역 정신건강관리, 고위험

군 발굴, 조기개입, 사전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지자체 정신건강사업은 중앙부처 

사업에 비해 정보 접근이 수월하지 않다. 대

부분의 중앙부처는 매년 사업안내서를 공개 

발행하지만,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비공개하거

나 부분공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시 및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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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의 정신건강사업으로 한정해서 검

토하였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사업

(서울심리지원센터,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

업)과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마음상담소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3).

한편, 사업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예, 시청, 구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개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확인된 정신건강사업은 누락되었을 가능성

도 있음을 미리 밝힌다. 또한, 마음상담소 명

칭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2023)의 사업보

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실제 자치구별 심리지

원센터명은 모두 다르다.

서울심리지원센터

서울심리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권역별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4개소(동남, 동북, 서남, 

중부 권역)가 운영 중이다. 수행인력은 센터별 

5명(센터장1, 팀장1, 팀원3[상담2, 행정1])이고, 

자격기준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한국심리학

회 임상심리전문가 및 상담심리사 등으로 정

해져 있다. 이용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서울

시민 또는 서울소재 직장인(학생)이며, 중증정

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등은 원칙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다. 부분공개 자료에 의하면, 유

입경로는 인터넷 검색이 대부분이고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통한 유입이 5% 이하이며, 연령층

은 20~40대의 비율이 높았다(서울정보소통광

장, 2023). 주요 심리서비스는 심리평가, 심리

상담, 심리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등이 있다.

심리상담은 심리평가 이후 정서적 어려움

(예, 우울, 불안, 분노)이나 스트레스(예, 대인

관계, 직장, 가족관계)를 겪고 있는 대상자에

게 제공된다. 상담기간은 4회기 이내로 진행

되며, 대상자의 문제 심각도에 따라 4회기 추

가 진행될 수도 있다. 심리교육 및 집단 프로

그램은 대인관계 장면에서 의사소통 및 공감 

증진을 위한 맞춤별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서울심리지원동북센터, 2023).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서울청년 마음건

강지원사업은 서울시 청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심리서

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청년상담

파트너(상담사)를 4개 권역별(동남, 동북, 서북, 

서남)로 모집한 후 상담사와 대상자를 연결한

다. 수행인력은 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및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정신건

강임상심리사 1급 소지자 등이며, 2급 자격소

지자는 일정 요건의 상담경력을 갖추고 있어

야 참여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모집된 상담

사들은 4개 권역에서 230여명이 있다(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2023).

이용대상은 만 19~39세의 서울시 거주 청

년이며, 대상자는 상담신청 후 호소문제, 문제

심각도, 상담희망 지역 및 시간 등을 감안하여 

배정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은 청년상담파트너의 상담실에서 개별 진행된

다. 이 사업은, 여타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와 

달리,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꾸준히 진행될 

수 있어 운영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다는 장점

이 있다. 서비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는 자기보고식 심리평가를 수

행하고 자기이해상담 4회기에 참여하며, 심리

평가 및 자기이해상담 내용을 토대로 최종 유

형군이 결정된다. 일반군은 4회기 상담 후 종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522 -

결이고, 도움군은 4회기 상담 후 6회기 추가

상담이 제공되며, 임상군은 4회기 상담 후 전

문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의 상담기간은 기본 4회기이고 최대 

10회기까지 가능하다(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3; 서울특별시청, 2023).

마음상담소 사업

마음상담소 사업은 관내 구민의 정서적 어

려움을 해소하고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

시 11개 자치구(성인 10, 청소년 2)에서 운영 

중이다.2) 해당 사업은 2013년 5월 영등포구에

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당시 보건소 건강증진

과장의 말에 의하면, 부구청장이 구민 정신건

강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고 구

의회 동의를 받아 담당공무원 배치 및 심리 

전문인력 충원, 심리상담실 구축 등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후 일부 자치구는 영등포구 

사업을 참고하여 마음상담소를 설치․운영하

기 시작하였다. 자치구별 수행인력의 자격요

건은 확인되지 않거나 모호한 용어(예, 상담전

문가)로 표기된 경향이 있으나, 일부 자치구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나 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

전문가 및 상담심리사 등을 채용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관내 주민이나 직장인(학생)이며, 

중증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등은 자치구

별 운영방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주요 심리서비스는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집단 프로그램 등이 있다.

심리상담은 심리평가 이후 우울․불안 및 

성격문제,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2) 서울시 1개 자치구(은평구)는 성인 및 청소년 대

상 심리서비스 사업을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확

인되어 중복 표기하였다.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상담기간은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는데 보통 8회기 내외이며, 청소년

전문기관의 경우 10회기 내외 진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교육 및 집단 프로그

램은 특정 대상(예, 청소년, 부부, 가족, 직장

인, 노인)이나 주제(예, 자기돌봄, 마음챙김, 소

진예방, 자기성장)에 초점을 둔 맞춤별 프로그

램들로 구성되어 있다(강남구청, 2023; 영등포

구보건소, 2023; 은평구보건소, 2023).

소결

지자체 정신건강사업은 지역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1차 예방기관이자 마

음건강 쉼터로써 다양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서울심리지원

센터 및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운영

하고, 서울시 일부 자치구들은 마음상담소 사

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청년을 포함한 서

울 시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즉, 서울시는 권역별, 자치구별로 심리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서울심리지원센터는 권역별 심리서비

스를 제공하기에 수행인력 등의 인프라가 부

족하고, 50대 이상 장년층의 이용률이 낮은 

편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서울

시 거주 청년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마음상담소는 자치구별 특성과 사업 관심도에 

따라 운영여부와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3). 

비(非)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과 달리, 지

자체 정신건강사업은 사업목적과 대상이 사실

상 동일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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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서)이 필요하다. 심리서비스 사업안내

서는 지자체 심리서비스 기관의 설치기준, 운

영방식, 수행인력의 규모 및 자격요건, 인건비 

기준, 이용대상, 서비스 유형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심리사법을 토대로 한국심리

사협회가 설립되면,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

임을 받아 심리서비스 사업안내서를 매년 발

행하고 지자체 심리서비스 기관의 운영을 지

원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또한, 지자체 정신건강사업은 운영 방침 및 

여건상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일부 자치구에서만 마음상담소가 운

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심리서비스의 이용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 인

식개선 및 이용증대 방안이 필요하며, 중장기

적으로는 마음상담소의 운영확대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심리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에서 언급됐던, 공공 심리지원센터의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공

공 심리지원센터는 비용대비 편익을 고려하며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는 지

역특성(예, 인구, 예산, 인력, 정신장애 발병률, 

자살률)에 따른 센터의 기능(예, 광역형/거점

형: 서울심리지원센터, 기초형: 마음상담소)과 

운영방식(예, 독립형, 부설형, 전담팀),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 및 역할분담 등을 먼

저 정립해야 할 것 같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심리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심의 심리서비스 사

업은 공공정신건강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

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사

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신건강 고

위험군의 일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유형(예, 

심리서비스 제공여부)이나 위치(예, 관내 마음

상담소 운영여부), 운영시간(예, 중장년층 평일 

저녁․주말 이용가능 여부)의 문제로 인해 서

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서비스 사

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나, 앞서 설명

한 것처럼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의 대상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때는 전국 단위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민간 심리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접근성 측

면에서 이로울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보건복지부, 2023b). 본 논

문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와 함께, 성인 심리

지원서비스와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를 살펴

보고자 한다(표 4).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 서비스는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다만, 수행인력 

중에는 음악, 미술, 언어 영역의 전공 비율이 

높고, 아동정신병리나 심리치료 등을 충분히 

수련 받은 심리전문가들의 유입이 필요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원성두, 장은진, 2022).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60% 이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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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다. 서비스 내용은 월 4회(주 1회, 50

분) 심리상담 등이 있고, 제공기간은 12개월이

며 최대 24개월(재판정 1회)까지 연장할 수 있

다. 비용은 월 18만원이며 이용자 등급에 따

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은 본인부담금 10%(18,000원), 정부지원

금 90%(162,000원)이다. 신청 시에는 병원, 정

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

터 등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혹은 

임상심리사 등이 작성한 심리평가보고서를 첨

부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a, 2023b).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 사업의 심리서비스는 만 19~34세 청년

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된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우

선지원 대상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된 청년, 일반청년 

순이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

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서비스 내용은 사전․사후 심리검사 각 1회

(90분), 심리상담 8회(회당 50분)이다. 제공기간

은 3개월 동안 10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최대 12개월(재판정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비용은 월 24만원(A형)이거나 28만원(B형)인데, 

수행인력의 전문성 기준에 따라 청구비가 차

등 적용된다.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

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이면서 심

리․상담학과 전공 및 실무경력(학사 2년, 석

사 1년)이 있는 자이다.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

원 혹은 임상심리사 1급이면서 심리․상담학

과 전공 및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

사 1년)이 있는 자이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은 A․B형에 관계없이 무료이며, 그 

외 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 10%, 정부지원금 

90%로 적용 받는다(보건복지부, 2023a, 2023b).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

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해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기준 중

위소득 140% 이하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수행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사 

등이고, 제공기간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이

며(재판정 2회), 비용은 월 20만원(본인부담금 

10%, 정부지원금 90%)이다. 서비스 내용은 월 

4회 이상(회당 60분) 기준으로 초기상담, 위기

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가족교육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23a, 2023b).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이 서비스는 만 35세 이상 성인의 심리정서

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수행인력은 정

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이

면서 심리․상담학과 전공 및 실무경력(학사 

3년, 석사 1년)이 있어야 한다. 서비스 내용은 

사전․사후 심리검사 각 1회(90분), 심리상담 

월 4회(주 1회, 50분)이다. 제공기간은 6개월이

고 최대 12개월(재판정 1회)까지 연장 가능하

며, 비용은 월 20만원(본인부담금 10%, 정부지

원금 90%)이다(보건복지부, 20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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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이 서비스는 자살위험군의 조기선별 및 사

례관리를 통한 자살예방을 위해 제공된다. 지

원대상은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이면서 검사 결과상 자살위험군에 해당되어야 

한다. 수행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

리사 등이고, 제공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비

용은 월 16만원(본인부담금 10%, 정부지원금 

90%)이다. 서비스 내용은 월 10회 이상(월 4회 

대면상담 필수, 회당 60분) 기준으로, 초기상

담 및 선별검사, 사례관리(심리상담 포함), 가

족교육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23b).

소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공공 심리서비

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민간 심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는 전생애주기별 심리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며,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

스와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는 고위험군 정

신건강관리 및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소개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 표준모델일 뿐이고, 서비스의 실

제 유무 및 내용은 해당지역 관공서에서 확인

해봐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b). 게다가, 보건

복지부(2023a)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

업,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내용만 있고, 

성인 심리지원서비스와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

스 내용이 없다. 중장년층 일반성인 혹은 자

살위험군 대상 바우처는 상당수 지역에서 예

산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대상자들이 해당 서

비스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에는 서비스 이용 증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수행인력의 자격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제공기관

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나, 등록제로 변경 후 제

공기관들이 난립하며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보건복지부, 2023b; 신가

희, 문승민, 201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수행인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

부 서비스는 비심리전공 수행인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대중은 수행인

력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인

심리사 자격증 및 기관인증과 같이 심리전문

가의 활동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유득권, 이영호, 2018). 향후

에는 심리사법을 근거로 민간심리서비스 수

행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서비스

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논문은 한국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현

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심리서비스 전달방안

을 분석하여, 향후 심리사법의 시행령이나 시

행규칙 등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보건복

지부, 비(非)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서울시 자

치구의 정신건강사업 중에서 대면방식의 심리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자세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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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서비스의 확대 및 질 제고를 위

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은 다방면

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혹

은 자살예방센터 등의 일선기관들은 전문인력

이 부족하여 고위험군 심리평가 및 치료제공

에 제약이 있고, 심리치료비 지원이 아동청소

년에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심리치료비 지원 확대, 수련제도 개

선을 통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보, 검증된 

민간자격 전문가의 추가확보 등을 개선방안으

로 제시하였다. 그중 성인대상 심리치료비 지

원 확대는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며, 

전문인력의 확보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정신건

강전문요원 및 심리사의 양성을 동시에 추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는 검증된 민간자격 

전문가들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유입에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심리학회 산하의 

숙련된 민간자격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 정신

건강전문요원 수련과 유사 수준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전문요원으

로 분류되어 전문성의 발휘가 어렵고 처우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향후 심리사법의 시행령

과 시행규칙은 검증된 민간자격 전문가들이 

국가의 자격관리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복지법과 연계하여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예, 정신건강복지센

터, 자살예방센터)에서의 심리사 역할을 명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심리사 양성과정은 보건복지부 정신

건강사업의 수행인력 확보와 연계하여 진행되

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일례로, 정신건

강복지법의 시행령은 전문요원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 내

용(예, 정신질환자 심리평가, 상담, 교육)을 명

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일선기관들은 직역의 

구분 없이 공통업무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였

다. 이는 일선기관의 업무량 자체가 과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만성적 인력문제가 지속된다면(관계부처 합동, 

2021), 심리사는 심리사법을 통해 역할과 업무

분장이 명시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

업에서 역량발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력충원과 처우개선, 정신건강서비

스 질 제고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타 직역과

의 연대 협력은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심리서비스의 통

합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총괄 기구가 필요

하다. 전술한 것처럼,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

신건강사업은 해당 부처나 산하기관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며 심리서비스의 중복제공 

및 효율성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나

라는 선진국에 비해 정신건강서비스 예산부족 

및 전달체계의 분절화가 문제이기 때문에(전

진아, 강혜리, 2020; 채은희, 이효영, 2013), 정

신건강사업의 총괄 및 통합운영을 위한 대통

령실이나 국무총리실 등의 산하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 만약 통합운영 수준의 총괄기구 신

설이 어렵다면, 정보공유 차원의 협의체 마련

도 검토해볼만 하다. 심리서비스 협의체는 보

건복지부 등의 위임 하에 운영기관별(예, 중앙

부처, 지자체) 담당자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며 유관기관 연계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자체 심리서비스를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 및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심리지

원센터나 마음상담소는 심리서비스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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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사실상 동일하지만, 특히 마음상담소

의 운영방식은 자치구별 특성과 담당공무원의 

관심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표준화된 운영매뉴얼, 즉 사업안내서는 

일관되고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

다. 사업안내서에는 지자체 심리서비스 기관

의 설치기준, 운영방식, 이용대상, 제공서비스, 

수행인력의 규모, 자격요건, 인건비 기준 등이 

명시될 수 있다. 향후 심리사법이 제정되면, 

한국심리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사업안내서 발행 및 지자체 심리서비스 기관 

운영지원 등을 수행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넷째, 공공 심리지원센터의 구축 및 심리서

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심리지원센터는 지

자체 수준에서 독자 운영되고 있으나, 촘촘한 

심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중

앙정부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공

공 심리지원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심리

지원센터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

역형(예, 서울심리지원센터)이나 기초형(예, 마

음상담소)과 같이 기능의 구분이 필요하며, 심

리지원센터의 구축 시에는 비용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운영방식(예, 독립형, 부설형, 전담

팀)을 선택할 수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공 심리지원센터와 기존의 정신

건강서비스기관 간의 연계 강화는 정신건강서

비스의 통합제공 및 분절화 감소, 효과성․접

근성 개선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심리지원센터는 신규 대상자의 1차 

단기개입(예, 고위험군 선별, 단기 심리치료)을 

담당하고, 대상자의 문제유형과 심각도 및 경

제수준 등에 따라 심리서비스 종결 혹은 정신

건강서비스기관(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

방센터,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청소년상

담복지센터)으로 2차 연계를 체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현재는 각 기관별 자

체 평가방식을 마련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분류하는데, 향후 심리사법이 제정되면, 한국

심리사협회는 연계체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고

위험군 선별을 위해 표준화된 심리평가 방식

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섯째, 공공 심리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심리서비스 분야가 활

성화되어야 한다. 정신건강 취약계층 내지 중

장년층 일반근로자 중에는 공공기관의 위치나 

운영시간 문제로 인해 심리서비스 이용이 어

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대안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었

고, 서울시 정신건강사업에서 살펴본 서울청

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같이 고려할만하다. 

두 사업은 민간소속 심리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수행인력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

원사업은 서울시의 위탁기관인 서울시청년활

동지원센터가 수행인력관리를 총괄하며, 엄격

한 모집과정을 거쳐 선발된 심리전문가에 의

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

역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의 대상자

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국 단

위의 사업이고 다양한 조건의 대상자들이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행인력 관리까지 

민간자율에 맡기고 있어 양질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공

공 및 민간 심리서비스의 연계방안은 두 사업

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

고, 이 방안들이 심리사법과 연계된다면, 민간 

심리서비스의 질 관리와 효과적인 정신건강서

비스 제공에도 이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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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신건강

사업 중에서도 대면방식의 심리서비스를 자세

히 살펴보며 심리서비스 전문인력의 부족 및 

전달체계의 분절화를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심리사를 포함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의 양성 및 확보, 심리서비스 통합운영을 위

한 심리사법 제정, 다부처 통합 협의체 신설, 

심리서비스 사업안내서 제작, 심리지원센터 확

대 구축, 민간 심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이 

공공 심리서비스의 질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

로 제안하였다. 다만, 지금까지 제안은 심리서

비스 제공자 중심의 개선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개선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그동안 

일반대중은 심리서비스 이용률이 높지 않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a), 중앙부처 및 지자

체 정신건강사업의 분절화로 인해 일목요연한 

심리서비스 내용 확인도 어려웠다. 심리서비

스의 정보 접근성 증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개선, 이용률 증대, 

그리고 심리사법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조성

까지 도모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심리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의 구축은 중앙부처별, 지역별 심리서비스를 

웹사이트에서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며 심리서

비스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 및 접근성을 증

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은 심

리사법안의 사전준비 작업으로, 한국심리학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심리서비스 통합정

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안할 필요도 있어 보

인다. 학회는 기존의 유사시스템(국가정신건강

정보포털, 2023)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후 심리사법이 제정되면, 모법 관

련기관(예, 한국심리사협회)에 시스템 운영을 

이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향후에는 공공 정신건강사업에서 심

리전문가들의 참여증진 및 저해요소를 구체적

으로 탐색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본 논문에

서 충분히 다루지는 않았으나, 참여 저해요소

의 단적인 예는 인건비 책정 및 고용방식이다. 

전술한 것처럼, 한국심리학회의 민간자격 전

문가들은 수련 및 실무 경험이 많더라도 정신

건강전문요원이 아닐 경우 비전문요원으로 분

류되어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기준상 낮

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보건복지부, 2023a). 

일부 공공기관은 단기계약으로 심리전문가 채

용공고를 내기도 한다. 다수의 심리전문가들은 

공공 정신건강서비스에 뜻이 있어도 역량발휘 

혹은 소득․고용 문제로 인해 장기근속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

는 임상심리전문가를 비롯한 심리 전문인력의 

공공 정신건강사업 참여증진 방안을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심리사법의 기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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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and the direction of the Psychological Just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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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tential impact of the Psychological Justice Act on the effectiveness and 

accessibility of public mental health services. Furthermore, it proposes considerations for enforcement ordina

nces or enforcement rules after the Psychological Justice Act is enacted,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acc

essibility. The scope of this review encompassed mental health servic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

are, non-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City, and Seoul Metropolitan Autonomous District. Among 

these, the analysis concentrated on face-to-face psychological services.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d on the 

subject matter, content, and personnel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identified underserved mental health v

ulnerable groups to formulate a strategy for improving the psychological service delivery system. As the fi

ndings of the review indicate, it is imperative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mental health proj

ect to expand support for treatment costs and train mental health specialists and psychologists. The n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ental Health Project needs a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multi-

ministerial project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programs should develop standardized guid

elines for psychological services and formulate plans to vitalize public psychological support centers. Last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aper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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